
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  사   보   고  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7. 19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7. 24(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7. 24(화)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)

○ 동강스카이라인 등 마하생태관광지 내 시설물이 증가되어,

“시설물” 정의를 수정하고, 시설사용료 징수기준과 예약취소 시

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반환 기준을 정하며, 그 밖에 현실과 맞지

않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○ 본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내의 동강스카이라인 완공 등에 따라

사용료징수 기준과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

하려는 개정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관광지 내 민박동, 생태주택관, 동강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시설

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으며



- 관람료 면제 및 관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추가 수정 보완하고

- 일부 조문을 “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징수 및 반환 기준을

신설하면서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

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- 다만,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수차례 지적하였듯이 계절별, 성수기

별로 운영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, 군관내 주요 관광지와

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과 함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적

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(수정내역)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제5조 별표1, 백룡동굴

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

및 평창동강민물고기

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

※ 평창군민은 일반 관람

료의 50%를 할인하여

적용

제5조 별표1, 백룡동굴

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

및 평창동강민물고기

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

※ 평창군민은 일반 개인

관람료의 50%, 그 밖에

군수가 정하는 경우 할인

하여 적용

제5조 별표1, 백룡동굴

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

및 평창동강민물고기

생태관 관람료 주석란,

※ 평창군민은 개인 관람

료의 50%를 할인하여

적용한다

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제5조의 2 별표 2, 시설

사용료 중 동강스카이라

인 표 아래

“※평창군민은 개인사용

료의 50%를 할인하여

적용한다“ (신설)

생태주택관 및 민박동

표 아래

“※평창군민은 시설사용

료의 20%를 할인하여

적용한다“ (신설)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


